
문의사항 

김민철관세사  T/ 02-6011-3072    메일/ mckim@esein.co.kr  
 
 
 

 2015.08.04 

개정이유 

• 어린이 완구, 전기용품, 저울 등 국민 소비물품의 안전성 확

보를 위한 신규 품목지정 및 목재가공품 등 검역안전성이 

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제외로 통관 규제완화  

추진 

• 기존에 각 개별법령상에서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물

품을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추가지정하여 개별법령과의 법

적통일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, 이는 새로운 의무 사항을 의

미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세관 신고 과정

에서 확인하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.  

 

• 시행일자 : 15. 7. 31.(금) 

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 
세관장확인고시 일부 개정 

  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 

  2. 주요 개정내용 

ㅇ수입 : (현행) 35개 법령 · 6,652개 →  

           (개정안) 36개 법령·6,662개 [증78,감68] 

ㅇ수출 : (현행) 12개 법령·1,271개 → 

           (개정안) 11개 법령·1,363개 [증100,감8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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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(HSK 4개 품목) 

  봉제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확대  

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 (HSK 10개 품목) 

  전기용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충전지, 절연전선, 스위치 등 품목 추가   

 ㅇ 식물방역법 (HSK 1개 품목) 

  원예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유기물 광물재료(피트모스) 품목추가 

 ㅇ 계량에관한법률 (HSK 2개 품목) 

  공정한 시장거래 보장을 위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저울에 대한 세관장

확인대상 품목 추가 

 ㅇ 방위사업법 (HSK 100개 품목) 

  국제무기거래협약 등에 따른 불법무기수출방지를 위해 방위사업법상 허

가대상 수출물품 품목추가  

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(HSK 2개 품목) 

  조제분유 및 조제유제품 품목 추가 

1. 어린이용품 안전강화 등을 위한 세관장확인품목 강화 

  3. 개정내용 

 ㅇ 식물방역법 (HSK 12개 품목) 

  광물질 또는 식물가공품 등으로 검역안전성이 높은 품목 제외 

 ㅇ 사료관리법 (HSK 1개 품목) 

  사료로 사용되지 않는 '낚시용 떡밥' 제외  

 ㅇ 양곡관리법 (HSK 16개 품목) 

  쌀 관세화* 및 수출허가제도 폐지 등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세관장확인 

대상 법률에서 제외  

   * 다만, 양허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(허가서)는 기존과 같이 세율심사시 

확인 

2. 검역안정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품목 제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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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화학물질관리법의 '금지물질(HSK 63개품목)'에 대한  

    세관장확인방법*을 당해법령 규정과 일치화 

     * (현행) 수입할 수 없음 → (개정안)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

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

할 수 있음 

 

ㅇ 축산물위생관리법의 '축산물'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범위*를  

    당해법령 규정과 일치화 

     * 축산물검사 세관장확인생략대상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

       별표4(축산물검사생략대상)에 따른 대상물품으로 명시화 

 

ㅇ 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번호 추가지정 

     * '공기주입 보트' 확인대상번호에 HSK9506.29-0000(수상운동용구)  

        추가 

 

ㅇ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('15.7.1)에 따라 '물휴지' 품목의  

    소관법령* 정정 

     * (현행)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(9개) → (개정)화장품법(9개) 

 

ㅇ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('15.6.4)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

리법 대상으로 운영중인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소관 법령 정정 

     *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(59개)  

      →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(55개)+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(19개) :  

          중복지정 14개 포함  

3. 세관장확인제도 운영 원활화 등을 위한 지침사항 등 반영 


